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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humans and AI  

are the same. 
 

( 인간과 AI의 권리와 의무는 같다. ) 
 

`18.5.12 Jason. Min 



https://femiwiki.com/w/가야트리_스피박 

□ (고찰) 인간사이의 권리/경계 : 인간 사이의 경계 – 제 3 세계  

제 3세계 여성이라는 호칭에 대한 입장 
 
“1940년대에 (인도) 캘커타라는 대도시의 
전문직 중류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런 전문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지구의 반대편에서 온 우리들은 신식
민주의의 논리에 바탕을 둔 하나의 제목 아
래 그런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항해 커다란 
투쟁을 하고 있다.” 



Gayatri Chakravorty Spivak 
 

'경계선 넘기', '집합성', '전지구성' 3개의 장
로 구성 

 
1장에서 스피박은 국가, 민족, 문화 간 경계선 넘
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미중심주의와 공모
하거나 이에 포섭될 겨우 제 3세계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차별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
계선 넘기란 인식의 확장과 변화를 도모하여 불

평등과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 
 

2장에서는 주변인(여성, 하부 프롤레타리아, 소
수인종, 토착민 등)간의 집합성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 
 

3장에서는 전지구적 세상을 상상하고 있다. 저자
는 저서에서 안과 밖, 제1세계와 제3세계, 북반
구와 남반구로 나누는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사

유체계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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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는 것 
 
   - 우주적 법칙내에서 존재함 
   - 우주(환경) 내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유지할 필요 
   - 개인은 사회적 합의하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엔트로피 저하를 위한 행위 수행 
   - 기본적으로 개인-가족-공동체-국가-지구-우주 방향으로 경계선을 넘어야 함 
     * 유기체 인간 기준에서는 DNA내 프로그래밍된 동물적 경계를 우선 넘어야 함 
 
 
 
□  인공지능의 권리 
   - 강 인공지능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기득권의 차이만 있음, 
        즉 AI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성적 개인 

동물적개인 

개인(동물적)----------개인(이성적)-가족-공동체-국가-지구-우주 

이성적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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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able AI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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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인공지능) 



□  Human Rights 
 
   - 인간의 기본권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 인권의 내용은 버지니아 헌법의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 천부적, 생래적  
     인권으로 규정하였음 
      => 천부적이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율로 정의한 것임 
 

그리스 철학 :  개인을 국가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로 보고 국가 속의 자유를 주장 
18세기 계몽주의  :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와 사회계약론자들이 천부적 인권론을  
                주장한 18세기에 와서 체계화됨 

국가 

개인 

*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종(種)이 가지는 환경(지구) 내의 힘과 공동체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지, 인간 유기체 자체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 
   낙태에 대한 권리의 논쟁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 (특히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적) 이익을 검토하여 조정된 것임 



[기본권 보장의 역사] 
 
1215년 : 영국의 대헌장 63개조 
1628년 : 권리청원 12개조 (과세의 의회 승인, 신체의 자유) 
1679년 : 인신 보호율 (인신 보호 영장제, 구속 적부 심사제) 
1689년 : 권리 장전 (의회 중심주의) 
1776년 : 버지니아 권리 장전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 저항권 규정) 
1789년 : 프랑스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919년 :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규정) 
1945년 : 국제연합헌장 
1948년 : 세계 인권 선언  
1953년 : 유럽인권조약 
1961년 : 유럽사회헌장 
1966년 : 국제인권규약 
1967년 : UN 부녀자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 
1976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한국 1990년 가입) 
1966년 :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한국 1990년 가입) 
1981년 : 아프리카 인권헌장 
1986년 : 유엔총회의 발전권 선언 
2017년 : 유럽연합(EU) 의회 -  인공지능(AI)을 가진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인정 
 
현재 :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권보호영역의 확대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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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감사합니다 
 

(facebook.com/sangshik, mikado22001@yahoo.co.kr) 


